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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논평] 삼성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

행사한 적폐세력을 엄벌하라

오늘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

고되었다.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문형표 전 이사장

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고, 원심과 동일하게 2년 6

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. 

이번 판결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

절의 청와대가 삼성 재벌의 합병 성사를 위해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지시한 내용이 

새롭게 밝혀졌다는 것이다. 문형표 전 이사장은 삼성 합병에 대한 지원은 당시 박

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경제수석 안종범과 고용복지수석 최원영이 복지부 

공무원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지 못한 자신은 내용을 잘 

몰라 범행동기가 없었다고 변명하였으나, 법원은 청와대가 합병 안건 처리에 관여

한 점을 전제로 문형표가 범행동기가 없었다는 변명을 배척하였다. 법원은 청와대

가 이 사건 합병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한 것이다. 이

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물산 합병을 지시하였다는 상당한 근거가 드러났다고 

볼 수 있다. 

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어려운 형편에도 매월 꼬박꼬박 

납부하고 있는 소중한 돈이다.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을 책임 있게 관리

해야 할 대통령이 기금에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특정 재벌 총수

의 이익을 위한 합병 과정에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지원했다는 점

은 국민을 배신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. 다른 사건의 재판에서 이 점이 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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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되어야 할 것이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엄벌이 필요하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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